
발   주 시정요청(안)

1. PQ 평가기준

사업책임기술자

경력/실적

ㅇ 건축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구조
경력기간에 따라 평가

10년 이상
10년 미만

~9년 이상

9년 미만

~8년 이상

8년 미만

~7년 이상
7년 미만

8.0 7.2 6.4 5.6 4.8

-경력 인정범위 :「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

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의 1항 관련 

별표1의 1종 및 2종 시설물 중 5.건축물 또

는 복합시설물에 포함하는 건축물의  정밀점

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

역

-민간주체 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
-실적은 최근 7년간(공고일 기준) 공공관리주체에서 

발주한 건축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, 정밀점

검,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 중 건당 

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

기재.

-경력 인정범위 :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

법」시행령 제2조의 1항 관련 별표1의 1종, 2종 

및 3종시설물 중 5.건축물 또는 복합시설물에 포

함하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

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

-민간주체 계약실적을 인정함.

-실적은 최근 7년간(공고일 기준)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

건축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, 정밀안전점검, 긴급점검 및 성능

평가 기술용역에 한하여 기재.(금액 제한 삭제)

[시정사유]

⇒ 「시설물 안전법」 상의 건축물은 공공 및 민간건축

물로서 1,2,3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도한 금액

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「부산항 관리대상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」
[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시정요청 (안)]


